
지하수개발ㆍ이용을 위한 시설(이하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이라 한다)을 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기술사 토목시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지질 및 지반

기사 토목, 응용지질, 지하수

산업기사 토목, 굴착, 지하수

기능사 굴착, 시추, 공기압축기운전, 기중기운전, 천공기운전 

5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상

사무실은 「건축법」 등 그 밖의 법령에 적합

한 건물이어야 하며, 등록을 하려는 

시ㆍ도 안에 있어야 한다.

가. 착정 장비(지하수의 개발에 필요한 굴착장비로서 시추기 또는 착정

기)를 갖추어야 한다.

나. 착정 장비의 소유자와 1년 이상의 임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착정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지반조성·포장공사업자로서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또는 환경부장

       관이 인정하는 자의 경우에는 이미 확보하고 있는 같은 분야의 

장비로 갈음할 수 있다.

※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용건물 등상

시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건

물 등록 불가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 등 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인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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